
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8의2] <개정 2024. 6. 14.>

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(제27조의2 관련)

1.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

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

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

2.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(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

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등으로서 자

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

3.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

품등

4.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

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

5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

령」 제21조제3호ㆍ제4호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가목

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ㆍ가공시설에 부착ㆍ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

품

6.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(非)식용 원료

7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

8. 「관세법」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

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

지 않는 수입식품등

9.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

10.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

11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

입식품등


